
[별표 2]

벌점기준표(제10조 관련)

유형 위반내용 벌점

가

① 절도행위,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 10

② 배정된 관실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또는 양도받은 행위 10

③ 외부인(타관생 및 가족 포함)을 관생실에 숙박시킨 행위 10

④ 생활관 시설 및 물품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10

⑤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

나

① 배정된 관생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~7

② 이성 관생실에 출입하거나 이성을 관생실에 출입시킨 행위 4~7

③ 타 관생실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숙박하는 행위 4~7

④ 생활관내에서 음주(빈캔 및 빈병 소지 포함), 도박, 폭행, 고성방가 등 
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4~7

⑤ 그 밖에 공동시설에 부적합한 행위를 하여 타인이나 시설물의 정
상 운영에 피해를 끼친 행위 2~5

⑥ 인화, 위험물질 사용 또는 보유하는 행위(냉,난방기 포함) 4~7

⑦ 관생실에서 흡연하는 행위 4~7

⑧ 도식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도식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행위 4~7

⑨ 출입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외부인(타 관생 및 가족 포함)을 생
활관에 출입시키거나 방조한 행위 4~7

⑩ 지정장소 외 흡연하는 행위 2~4

⑪ 청소와 정리정돈이 불량하거나 퇴사시 관생실 청소를 하지 않거나 
개인 짐을 방치한 행위 4~7

⑫ 폐문시간 내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관에 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한 행위 2~4

⑬ 폐문시간 내 생활관을 출입한 행위 2~4

⑭ 고의로 공유재산인 네트워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2~4

⑮ 관리자(생활관장, 생활관 직원 등)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 2~5

◯16 생활관에서 상행위, 포교활동 등을 한 행위 2~4

◯17 지정된 시간 이후 세탁하는 행위 2~4

◯18 부재 시 관생실 내 전열기구 등을 차단하지 않고 퇴실하는 행위 2~4

◯19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자전거, 오토바이 및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타인이 
피해를 받도록 주차한 행위 2~4

◯20 생활관내 허가되지 않은 광고지나 전단지 등을 부착하는 행위 2~4

◯21 생활관내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~7


